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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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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지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內
REACH기업지원센터 지정

1999 2007 2009

EU-REACH, EU-BPR, EU-RoHS, 
EU-WEEE, EU-ErP, 미국-TSCA,
China-RoHS 2, 일본-화심법 등

⇒ 최근 탄소무역 규제 대응 확대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www.compass.or.kr)

확대

• 국제환경규제 정보(최신뉴스, 분석보고서, 국제환경제재 사례 등)

• 규제물질 정보(EU REACH 허가물질/제한물질, EU RoHS 예외조항 등)

• 주요 산업∙국가별 무역 환경규제 대응 가이드라인(매년 발간)

• 상담지원(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센터 방문상담, 현장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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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U REACH PFAS 사용제한 제안서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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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5개국이 제안·제출 (‘23.1.13.)

 (제안 근거) PFAS의 분해 반감기가 EU REACH 부속서 XIII의 “고잔류성“ 기준 초과 (3년간 조사 결과)

□ (공개)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제한 제안서 공개 (‘23.2.7., 유럽화학물질청(ECHA) 홈페이지)

□ (ECHA 위원회검토) 유럽화학물질청(ECHA) 2개 위원회(‘위해성 평가위원회(RAC)’, ‘사회·경제적

분석 위원회(SEAC)’에서 사용제한 제안서에 대하여 6개월 간의 과학적 검토 착수 (’23.3.22.~)

2023. 1. 13.

사용제한 제안서를
ECHA 제출

2023. 2. 7.

ECHA 홈페이지에
제안서 공개

2023. 3. 22.

6개월간의
공개 검토 개시

2023. 4. 5.

웹 세미나

ECHA 위원회
본 회의 검토

(2023년 6월 예정)

ECHA 위원회
의견 채택

(2024.3월말 예상)

ECHA 위원회 의견
EU 집행위 송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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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존 PFAS 규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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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약인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특정 PFAS 물질을 취급 금지 또는 제한
*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 (POPs)

구분 규제명 PFAS 관련 주요 내용

국제협약
(UNEP)

스톡홀름협약
(POPs)

• (규제물질) 협약의 부속서 A(금지)와 부속서 B(제한)에서 지정된 특정 PFAS 

* 완전 불소화된 옥탄(C8, 탄소 8개) 주골격에 카르복실산(-COOH) 또는
술폰산(-SO3H)가 결합된 PFAS

• (규제 내용) 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 외 생산·사용·수출입 등 금지 또는 제한

POPs
이행 규정

EU EU POPs 규정
• 스톡홀름협약과 동일

한국 「잔류성물질법」

일부
PFAS 관리

EU EU REACH

• (규제물질) 과불화부탄술폰산(PFBS), 과불화헵탄산(PFHpA), C9-C14 과불화
카르복실산

* 스톡홀름 협약의 제한물질의 대체물질도 사용 규제

• (규제 내용)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목록에 포함 → 완제품 함유 시 신고 대상

한국
「화학물질등록

평가법」

• (규제물질) 환경부 고시(제2022-79호)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일부를 지정

* PFHxS 등 일부 물질

• (규제 내용) 중점관리물질 목록에 포함 → 완제품 함유 시 신고 대상

 (추가 관리물질) 고위험성 PFAS 일부 물질은 국가별 개별법(EU REACH, 한국 화평법 등)에서 별도 관리

Ⅰ. EU REACH PFAS 제한 동향



1-3. EU REACH PFAS 사용제한 규제대상 물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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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물질)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CF3-) 또는 메틸렌(-CF2-) 작용기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PFAS 물질을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

 (적용 제외) 환경 중에서 완전 생분해·광분해 등 분해 가능성이 높은 작용기를 가진 PFAS 물질은 제외

* PFAS 개수 : 약 10,000개 이상 추정(US EPA의 PFAS 12,034개(‘22.7월 기준), REACH(2019) 및 OECD/UNEP(2018) 
목록 비교 시 약 9,000개 이상)

□ (제한농도) PFAS 제조-사용-판매 등의 전면 사용금지를 위한 허용 농도수준(개별 PFAS 농도, 

총 PFAS 농도, 총 불소 농도)을 설정

구분 허용 농도 수준 농도 측정 방법 및 유의사항

개별 PFAS 농도 25 ppb 이하

• 물질별 표준용액으로 개별 PFAS 농도 정량화

• (유의사항) PFAS 고분자는 농도 계산에서 제외
현재 약 40개의 서로 다른 PFAS를 포함하는 표적분석으로 측정

총 PFAS 농도 250 ppb 이하
• 물질별 모든 PFAS 농도 정량화(분해 산물도 포함)

• (유의사항) PFAS 고분자는 농도 계산에서 제외

총 불소 농도 50 ppm 이하

• PFAS 고분자 등을 포함한 총 불소 농도

• (유의사항) 총 불소농도가 허용농도 수준인 50 ppm 초과 시 제조자가
PSAS와 비PFAS 여부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하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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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U REACH PFAS 사용제한 주요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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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용처) 총 14개 부문을 주요 PFAS 사용처로 언급

 (총 배출량) 2020년 기준 EU에서 약 56만~92만톤/년을 배출한다고 추정 (Table 1)

No. 주요 사용처 세부 분류

1 섬유·가구류
• 가정용 직물, 일반 의류, 전문 의류, 

기능성 섬유, 가죽 등

2
식품 접촉 소재

및 포장재
• 조리기구, 식료품 및 사료 제조 공정, 

식료품 및 사료 포장재(플라스틱 포함) 등

3
금속 도금 및
금속제품 제조

• 고강도 크롬 도금, 장식용 크롬 도금, 
플라스틱 도금, 금속제품 제조 공정 등

4 혼합소비재
• 세정제, 왁스, 광택제, 자동차 앞유리

보호제, 와이퍼 용액 등

5 화장품
• 피부 관리용품, 세면도구, 모발 관리, 

향수, 화장품 등

6 스키왁스 • 킥 왁스, 스키표면 보호제 등

7
불소가스
적용 제품

• 냉장고, 에어컨, 히트펌프, 발포제, 마그네슘
주조, 소화제, 종이소재 문화재 보호재 등

No. 주요 사용처 세부 분류

8 의료기기
• 이식형 의료기기, 상처치료제품, 튜브

및 카테터, 살균가스, 콘텍트 렌즈 등

9 수송
• 차체, 선체 및 공체 구조, 밀봉제, 연소

엔진 시스템, 코팅 및 마감재 등

10
전자제품 및

반도체
• 전선 및 케이블, 코팅, 전자부품,

열전달 유체, 반도체 패키징 등

11 에너지 부문
• 태양전지,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연료전지 교환막, 리튬이차전지 등

12 건축제품
• 지붕, 교각베어링, 실링 및 접착제, 가공

보조제, 코팅, 페인팅 등

13 윤활제 • 저점도 윤활제, 그리스 등

14 정유 및 광업
• 굴착 유체, 소포제, 금속염 회복제, 

배관라이닝, 센서, 케이블 등

Ⅰ. EU REACH PFAS 제한 동향



1-5. EU REACH PFAS 사용제한 시나리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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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제한옵션) PFAS 대체물질이 부재한 경우, 갑작스러운 사용 금지 조치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옵션 2”를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
* (제한옵션 1) 18개월간 전환 기간 부여 후, 예외 없는 완전 금지

(제한옵션 2) 18개월간 전환 기간 부여 후, 용도에 따라 5년 또는 12년간 예외적 사용 허용 후 완전 금지

(혼합소비재, 화장품, 스키왁스, 건축제품, 정유 및 광업은 예외적 사용 허용 없음.)

구분 주요 사용처 사용 용도

전환 후
5년 사용 유예

섬유·가구류 • 물과 기름의 조합된 산업 또는 전문 분야에서 여과 및 분리 매체용 직물

식품 접촉 소재 및 포장재 • 산업용 또는 전문 식료품 및 사료 생산을 위한 접촉 물질

불소가스 적용 제품
• 영하 50도 이하의 저온 냉장고 냉매

• 145kV 이상의 고전압 스위치 기어의 절연용 가스

수송
• 기계압축기가 장착된 연소 엔진 차량의 이동식 공조 시스템의 냉매

• 해양 응용 분야 이외의 운송용 냉동 냉매

전자 및 반도체 • 연료전지의 양성자 교환

5년 사용 유예
후

재검토

식품 접촉 소재 및 포장재 • 산업용 또는 전문제빵용 용기의 탈착용 코팅

금속 도금 및 금속제품 제조 • 고강도 크롬 도금

불소가스 적용 제품 • 건물 단열을 위해 현장에서 분사되는 발포폼의 발포제

Ⅰ. EU REACH PFAS 제한 동향



1-5. EU REACH PFAS 사용제한 시나리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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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사용처 사용 용도

전환 후
12년 사용 유예

섬유·가구류
• 개인보호 장비

• 소방용 개인보호 장비

불소가스 적용 제품

• 연구실 실험 및 측정장비용 냉매

• 원심분리기 냉매

• 시장에 기출시된 HVACR 장비 유지 관리 및 재충전용 불소가스

• 산업용 정밀 세척액

• 고산소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유체

• 화재 진압용 불소가스

의료기기

• 이식형 의료기기

• 튜브 및 카테터

• 의료용 계량 흡입기의 코팅

• 진단검사용

수송
• 항공기 및 항공우주 산업의 유압시스템 (컨트롤 밸브 포함)의 침식·부식

방지를 위한 작동유 첨가제

윤활제
• 가혹한 조건에서 사용하거나 장비의 안전한 기능과 안전을 위해 사용

해야 하는 윤활유

Ⅰ. EU REACH PFAS 제한 동향



1-5. EU REACH PFAS 사용제한 시나리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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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사용처 사용 용도

12년 사용 유예
후

재검토

섬유·가구류 • 엔진 베이에 사용되는 소음 및 진동 저감용 직물

불소가스 적용 제품

• 산업용 또는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3D 프린팅용 용매

• 기술용 추진제

• 종이기반 문화재 보존용도

의료기기

• 인공망 탈장수술용 메쉬

• 상처치료 제품

• 의료용 계량 흡입기 이외의 의료기기용 코팅 제품

• 세척 및 열전달 : 의료기기용 엔지니어링 유체

• 경질의 가스 투과형 콘택트 렌즈 및 의과용 렌즈

• 의료용 배기에 사용되는 멤브레인 장치

• PCTFE 재질로 된 의약제조, 의료기기 및 진단기기의 포장재

• PTFE 재질로된 안약용액제 포장재

• 멸균된 의료기기 포장재

수송
• 차량운행과 운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제품

• 군용 차량의 냉매 및 이동식 공조기

전자 및 반도체 • 반도체 제조 공정

기간 무제한 불소가스 적용 제품 • 국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건축법 상 대체품 사용을 금지하는 HVACR 냉매

Ⅰ. EU REACH PFAS 제한 동향



1-6. 미국의 PFAS 관련 사용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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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환경보호청(EPA)) 294개 PFAS에 대한 검토 → 191개 물질에 대한 사용 규제 적용(’06~)

 (PFAS 전략로드맵) 연구(Research), 제한(Restrict), 정화(Remediate) 측면에서 전략로드맵 발표(‘21.10.)

주요 주(州) PFAS 관련 규제 현황

뉴욕

•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식품 포장재 유통 및 판매 금지

• 의류에 PFAS 의도적 첨가 금지 및 아웃도어 의류에 규정 농도 이상 첨가 금지

• 김서림 방지 스프레이 및 물티슈에 PFAS 사용 금지

마린
• 포장재 구성요소에 PFAS 추가 금지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제품에서 PFAS 사용 금지

메릴랜드

• 가구, 매트리스 폼 및 아동용 제품에 독성 난연제 사용 금지

• PFAS 포함 화장품 제조 및 판매 금지

•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식품 직접 접촉용 용기의 제조, 판매 및 유통 금지

미네소타
• PFAS 함유 소방용품 제조 및 판매 금지

•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식품 포장재의 제조, 유통 및 판매 금지

캘리포니아
• PFAS의 의도적 첨가 및 100 ppm 이상 포함된 식품 포장재, 조리기구, 청소년용 제품, 섬유제품, 화장품의

제조, 유통, 판매 및 판매 제안 금지

□ (개별 州) 12개 이상의 미국 개별 주에서 PFAS 관련 추가 조치 법안을 旣도입 또는 계획 중

Ⅰ. EU REACH PFAS 제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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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REACH 제한규정 절차
 (의견 제시) 관심이 있는 이해 당사자는 ECHA 웹사이트에 6개월 이내 의견 제시 가능(~’23.9.25.)

- (참여 대상) 비 EU 국가에 기반을 둔 이해 관계자도 참여 가능(제안된 제한과 관련 이유 및 근거 제시 필요)

- (의견제출빈도) 원하는 만큼 제출 가능 (제출 내용에 대한 수정 불가능, 동일 내용으로 2번 이상 제출 지양)

- (기밀정보제출방법) 웹사이트에 기밀정보 제출 옵션 활용

- (평가순서) 평가 우선 순위는 없음(작업 용이성을 위하여 최대한 빨리 정보 제출 권장, 제출된 모든 내용은 검토 예정)

- (제출시참고사항) 부문을 대표해 협회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쉽게 정당화 가능

- (새로운면제또는감면추가여부) 제한 제외 또는 더 긴 전환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정보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위험성 평가 또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한 근거 제시 필요

 (위원회 검토) 위해성위원회(RAC)는 9개월(’23.12월), 사회∙경제위원회(SEAC)는 12개월(‘24.3월) 안에 의견 채택

* 12년 이상 예외 결정 가능 여부(기존 REACH에서 12년 이상 예외 적용 여부) : 시간 제한 없는 제외 포함이 REACH에 제안된 경우 있음. 

* 사회∙경제위원회 의견은 60일간의 의견 수렴기간이 존재 → 마지막 의견 제출 가능

 (EU 집행위원회 초안 마련) ECHA 두 위원회 검토 종료 후 3개월 내에 초안 공개 → EU 법 개정 절차
*
대로 진행

* (EU 집행위) 초안 제출 ⇒ (EU 의회 및 이사회) 검토 및 합의 ⇒ 최종 채택(의회와 이사회 의견 불일치 시 개정안 도출 등 약 3~4.5개월 추가 소요)

Ⅰ. EU REACH PFAS 제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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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FAS’ 소송, 미국 업체들 1.55조원 합의금 지불 결정 (‘23.6.3., 블룸버그·로이터통신)

 (소송 개요) 듀폰, 케무어스, 코르테바가 만든 PFAS 물질이 상수도 등 미국 내 수자원을 오염시켰다는 소송

 (합의 내용) 듀폰 4억 달러(약 5.24천억원), 케무어스 5.9억달러(약 7.76천억원), 코르테바 2억 달러(약 2.53천억원), 

총 11.9억 달러(약 1.55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향후 예상) 최대 PFAS 제조사인 3M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재판에서는 최대 1,430억 달러(약 187조원)의 배상금도

가능하다는 전망

□ (EU) PFAS 관련 논의 현황 (‘23.6.8., 유럽한국기업연합회)

 과불화화합물(PFAS)의 주요 생산업체 조사 결과 발표(‘23.5.25., ChemSec., EU NGO 단체) 

- (환경적·사회적 비용) 연간 약 16조 유로로 추정 (직접적인 의료 비용만 800억 유로, 나머지는 토양 및 수질 정화 비용)

- (조사 대상업체) 12개 글로벌 업체(3M, AGC, Archoroma, Arkema, BASF, Bayer, Chemours, Dikin, Dongyune,

Hoeywell, Merck, Solvay)가 전세계 PFAS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업계 총 수입은 연간 약 40억 달러 추정)

- (대상업체 반응) BASF, Bayer 등은 조사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에 이의 제기, Sovey, Merck 사는 대체물질 연구 및

단계적 생산 중단 계획을 밝힘, 3M도 2025년까지 PFAS 사용 중단 결정 등



PFAS 관련 반도체 업계 설명회

I. EU REACH PFAS 제한 동향 (미국 동향 일부 포함)

III. 근거자료 제시 방법

IV.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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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유럽화학물질청(ECHA) 홈페이지(https://echa.europa.eu/home)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PFAS) 제한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중 (’23년 9월 25일 마감)

 (엄격한 기한 준수) 마감기한(~’23.9.25.)까지 제출된 의견서만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

 (주요 안건) 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마감기간 1개월 전(~’23.8.25.)까지 제출 필요

⇒ 우리 산업계에서 의견수렴 마감기간 내 의견서를 미제출할 경우, ECHA 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제외되어 해당부문의 PFAS 제한 규제 채택의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존재

□ EU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보고서*에 언급된 에너지 부품, 수송, 전자 및 반도체 등

14개 주요 사용부문 및 해당 공급망(supply chain)까지 의견 제출 필요

* (디스플레이 분야 언급 내용 - 1) Table 8(PFAS 전면 금지로 인한 주요 사용부문에 대한 대안 및 비용 영향 요약표)에서
전자(Electronics) 부문에서 액정 디스플레이용 CF3 대체제로 cyano group이 존재한다는 약한 증거가 존재하고, 대체물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증거는 없다고 언급,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열전달 유체 대체 가능성에 대한 약한 증거 언급

* (디스플레이 분야 언급 내용 - 2) Table 9(PFAS 제조 및 주요 사용부문에 대한 예외기간(5년 또는 12년) 설정 근거표)에서
전자(Electronics) 부문에서 전환기간동안 침지 냉각(immersion cooling)과 액정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s)의
열전달 유체(heat transfer fluid)의 기술적, 경제적 대안 존재 증거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증거를 고려할 때 예외기간은 미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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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사이트) https://comments.echa.europa.eu/comments_cms/AnnexXVRestrictionDossier.aspx?RObjectId=0b0236e1885e69de

←  상담 지침(Consultation Guidance) 및 정보 참고사항(Information Note) 확인 여부

←  상담(consultation) 정보를 획득한 곳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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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등록자 정보 입력

• 조직 정보 입력

• 기관명 공개여부 결정

10개 분야별 의견 제출:
유예기간 연장, 

제한조치 유예적용 등 의견

근거자료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공개자료 등록
(Section 4)

(Step 1) 기본정보입력

사전 확인 사항:
공정별∙제품별현황조사,
PFAS 부문별 유예기간

EU, ECHA 의견서제출순서

(Step 2) 분야별 의견 제시 (Step 3) 근거자료 등록

비공개자료 등록
(Section 5)

□ ① 기본정보 입력(Section 1~2) → ② 10대 분야별 의견 제시*
(Section 3) → ③ 근거파일 등록(Section 4~5) 

* (참고사항) 의견 제출자가 제시하고 싶은 의견만 선택하여 제출 가능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General comments만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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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등록자 정보 입력

□ (Section 1) 등록자 정보 등록

 (입력정보) 이름, 이메일, 국가, 연락처 등 검토과정에서 연락가능한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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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Section 2) 조직 정보 등록

 (등록하는 조직 구분)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술기관, 국가 NGO, 국제 NGO, 산업∙무역협회, 

유럽 연구기관, 국제기구, 노동조합, 기타조직 등

조직/기관의 이름을 대중에게 공개 여부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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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Section 3) 10개 분야 의견 제출

- ①제한보고서에대한일반의견(general comments) 등록가능, ② 특정질문에대한 의견등록가능, 
③ SEAC(사회∙경제적의견 제출)도이미 제출하는것이중요

① 범위 또는 제한 옵션 분석
② 유해 또는 노출
③ 환경 배출
④ 기준선
⑤ 분석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⑥ 대체물질에 대한 정보
⑦ 이득에 대한 정보
⑧ 기타 사회경제 분석(SEA) 이슈 사항
⑨ 전환기간
⑩ 면제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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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Section 4~5) 파일 첨부(공개 또는 비공개)

비기밀 첨부 (공개)

기밀 첨부 (비공개)

- 기밀정보 첨부 (연구, 실험실 테스트, 
비즈니스 데이터 등)

- 기밀정보는 ECHA 위원회, 회원국 관할 당국, 
유럽 위원회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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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PFAS 제한보고서 중 Table 2(Table 9의
오타로 보여짐)에 의견이 적용되는 섹터
및 (하위) 용도를 모두 기입
(14개 주요 섹터 및 하위단계 정보)

□ (분야 - 1) 주요 사용처 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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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분야 - 1) 주요 사용처 정보 제출 (예시)

주요 사용처 구성 정보

< 배터리산업에서사용되는 PFAS 사용(예시) >

 배터리 산업에서 사용 중인 PFAS의 종류 및 기타 정보 입력(PVDF, PTFE, FKM 등)

- 화학물질 명, CAS 번호, 분자식, 구조식 등

 PFAS 사용처 및 사용 목적

 PFAS 사용량 및 사용 농도 정보

< 배터리산업에서사용되는 PFAS 종류(예시)>
< 가스캣과 워셔에서 PFAS 사용(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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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분야 - 2) 전과정 단계별 배출량 정보 제출

 제품별(하위단계 포함) 全과정*에서 발생되는 PFAS 배출량에 대한 정보 제공

- (입력 정보) 제품 全과정*에 대한 사용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제출 필요

* (제품 전과정) 제조 단계 – 사용 단계 –폐기(수명완료) 단계

- (제출정보 형식) ① 제품(하위포함) 전과정에서 발생되는 PFAS 농도를 과정별 배출 비율(백분율)로 제출,

② 소각∙매립∙재활용을 통해 처리되는 폐기물 비율(백분율) 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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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분야 - 3) 폐기물 관리 처리정보 제출

 폐기물 관리 옵션과 관련하여 PFAS 분해 및 배출 측면에서의 소각효과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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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분야 - 4) 재활용 산업에 대한 영향 정보 제출

 EU 제한보고서 내 제안된 PFAS 허용농도 수준이 재활용 산업의 기술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정보 요청

구분 농도수준 비고

I 25 ppb 이하
⦁물질별개별 PFAS농도

⦁ (제외) PFAS고분자는농도에서제외하고계산

II 250 ppb 이하
⦁물질별총 PFAS농도(분해산물포함)

⦁ (제외) PFAS고분자는농도에서제외하고계산

III 50 ppm 이하

⦁ PFAS고분자를포함한총불소의농도

⦁ (추가요구사항)총불소농도가기준초과시, PFAS와비

PFAS분석자료제출필요

- (입력 정보) ① 제안된 허용농도 수준이 재활용 프로세스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미치는 영향, ② 제안된

허용농도 수준 달성을 위해 재활용 사업자가 해야할 조치, ③ 제안된 허용농도 달성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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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분야 - 5) 제품별 사용량 정보 제출

 연간 사용하는 PFAS 사용량(톤) 및 환경 중으로 배출하는 배출량 정보

- 제공한 정보의 대표성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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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6) 제한보고서 중 누락된 사용처에 대한 정보 제출

 부속서 Annex A(Manufacture and uses)의 Table A.1 중 누락된 사용처 정보 요청

(초록) 자세한 연구 수행 (파랑) 일반적인 연구 수행

(주황) 자세한 연구 미수행 (보라) 다른 제한조치 제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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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6) 제한보고서 중 누락된 사용처에 대한 정보 제출

 (주의사항) 제한보고서 중 유예기간(5년 또는 12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사용부문의 경우

의견서 작성 시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출 필요
a. PFAS의 연간 톤수 및 배출량, PFAS 유형 등

b. 제품 공정 내 PFAS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정보 등

c. PFAS 제한 시 영향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관기업 수

d. (대체 가능한 경우) EU 시장의 대체물질 제공 범위, 
공급부족 여부를 포함한 대안의 가용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대체물질의 위험 및 위해 관련 정보 등

e. (대체물질 없는 경우) 관련 연구개발 프로세스 현황, 
시간 및 재정 필요 정도, 예상 시간 등

f. (대체 시간이 필요한 경우) 대체물질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구현 가능하지만 대체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i. 대체물질과 관련된 비용 유형(새로운 장비 구매 비용, 
조업 변경 비용 등) 및 규모

ii. 대체 프로세스 완료에 필요한 시간(관련 인증 또는
규제 승인 포함) 

iii. 기능의 차이 및 다운스트림 사용자와 소비자에 미치는
결과(예시 : 설비 조기 교체, 추가 에너지 소비 등)

iv. 대체물질 공급자에 대한 혜택 정보

g. (대체가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 EU 매출 및 이익의 연간가치와 고용 수치 등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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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7) 재검토 대상(사용 유예기간) 정보 제출

 사용 유예기간 종료 후 재검토하는 대상으로 EU PFAS 제한보고서의 Table 8 또는 부속서 E(Annex E)의

Table E-7에 제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정당성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시 필요

-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한 대체물질 확보 여부 및 제한시점에서 대체물질을 시장에서 구매 가능 여부

-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서의 대체물질 구현 가능 여부(인증 또는 규제 승인시간 등을 고려)

- 전환기간 종료 시점에서 기업이 대체물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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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U PFAS 규제보고서 중 Table 8 (전자 및 반도체 분야)

폐업으로 인한 높은 생산자 잉여 손실 [증거 불충분]

전자장치 제조 불가능 [증거 불충분]

전자장치 사용불가로 인한 소비자의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 [증거 불충분]

폐업 비중이 높아 고용 감소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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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EU PFAS 규제보고서의 부속서 E(Annex E) 중 Table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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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8) 기타 확인된 용도 정보 제출

 EU PFAS 제한보고서 중 하위 사용용도*의 대안 및 사회∙경제적 영향 정보가 양적으로 부족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 정보 요청

- 대체 가능성, 비례성 등의 결론 도출을 위한 대체물질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더많은 정보 필요

- 누락된 사용처(분야-6)의 a)~g)까지의 정보 제출 요청

* 기능성 섬유, 전자, 에너지 부문, 창문 필름, 윤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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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9) 분해 가능한 작용기 정보 제출

 환경 중에서 분해 가능한 PFAS 작용기 개발 내용 및 관련 정보를 제공 → 제외물질로 추가 여부 결정

- (제출 정보) PFAS 분해 조건, 분해 메커니즘, 생산된 대사산물과 관련된 정보 제출 필요

→ PFAS 제한 조건의 근거인 잔류성이 개선된 물질 및 근거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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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10) PFAS 분석방법 정보 제출

 부속서 E에 제공된 PFAS 분석방법에 대한 가용성 평가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 (제출 정보) 새로운 PFAS 분석법 및 추가 정보 필요

Title Authors Journal year comments (t, nt, o) DOI link PFAS

Target and Nontarget Analysis of Per- and Polyfluoralkyl Substances in Wastewater 

from Electronics Fabrication Facilities Jacob et al.

Environ Sci Technol 2021 Vol. 55 Issue 4 

Pages 2346-2356 2021

targeted and 

untargeted 10.1021/acs.est.0c06690

The 25 target PFASs included 11 perfluorocarboxylic acids 

(PFCAs), seven perfluorosulfonic acids (PFSAs), three 

fluorotelomer sulfonic acids (FTSs), one 

perfluoroalkylsulfonamide (FOSA), two 

polyfluorosulfonamido acetic acid derivatives (N-

MeFOSAA and N-EtFOSAA), and perfluoro-2-methyl-3-

oxahexanoic acid (GenX).

Screening for perfluoroalkyl acids 

in consumer products, building materials and wastes Becanova et al. Chemosphere 2016 na

10.1016/j.chemosphere.2016.08.11200

45-6535/

PFPA, PFHxA, PFHpA, PFOA, PFNa, PFDA, PFUnDA, 

PFDoDa, PFTrDA, PFTeDA, PFBS, PFHxS, PFHpS, PFOS 

and PFDS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s) in consumer products in Norway – A pilot 

study Herzke et el. Chemosphere 2012 na 10.1016/j.chemosphere.2012.03.035

PFAS (i.e. C4–C14 PFCAs, C4,C6,C8,C10 PFSAs, 6:2 and 8:2 

fluorotelomersulfonates (FTSs), PFOSA, 4:2, 6:2, 8:2, 10:2 

FTOH

* 부속서 E4(Annex E4)에 포함된 제품별∙사용부문별 PFAS 분석 방법 외 가능한 방법 제시

* 부속서 E4(Annex E4) 중 Electric Equipment에서 제시된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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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조사) 공정별·제품별 PFAS 전수조사를 통해 공급망, 사용 목적,사용처, 사용량, 제품 내 함유량

등의 현황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

 (부문 및 하위 용도) 제한 보고서 내 PFAS 주요사용처로 언급된 총 14개 부문*(하위 포함)에 사용형태로

파악 (분야-6에 추가 의견 제출)

* (14개 부문) 제조, TULAC(섬유, 가구류, 가죽, 의류 및 카펫), 식품 접촉 포장재, 금속 도금 및 금속제품, 화장품, 불소가스 적용분야, 의료기기, 

운송, 전자제품 및 반도체, 에너지부문, 건축제품, 윤활제, 정유 및 광업

⇒ (관련 의견제출 분야) 의견서 제출과 관련하여 현황 자료는 주요 사용처(분야-1) 및

누락된 사용처(분야-6)의 의견 제시에 활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한 조사‧정리 필요

 (제품별 대체가능 여부) 공정별∙제품별 PFAS의 사용 목적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 대체가능 여부와 필요시

대체물질 개발 계획 등을 마련

⇒ (관련 의견제출 분야) 제품별 PFAS 사용량(분야-5), 대체물질 및 사회‧경제성 분석 의견(분야-7) 

제시 등의 제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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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옵션) EU 제한보고서 Table 13에서 제시된 ‘제한옵션 2’에 따른 유예기간 부여 품목의

주요 사용처와 적용조건 등 확인

 (사용 PFAS 별 유예기간 확인) 주요 사용처 및 적용조건에 따른 부문별 PFAS 유예기간 확인하여 적절한지

여부 판단

* 동일한 PFAS임에 불구하고 주요사용처와 적용조건에 따라 유예기간 차이 발생

⇒ (핵심사항) 대체가능 여부와 대체물질 개발 등과 관련하여 유예기간 연장 및 면제요청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중요

 (제품별 유예기간 미포함) 전환 기간(18개월)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누락된 사용처 추가(분야-6) 및

유예기간 재검토(분야-7) 등을 위한 의견 제시 필요

⇒ (핵심사항) 유예 기간 산정에 누락된 사용처의 경우, 사용정보, 주요기능, 기업정보, 대안 정보 등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유예기간 신규산정 및 대체불가 의견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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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AS의 대체물질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프로세스 현황, 연구개발 예상 시간, 재정 필요정보 등의 근거자료 확보 및 제출 필요

 (연구개발 프로세스) 관련 인증 및 규제 승인 내용 포함하여 대체물질 개발의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EU 제한보고서에서 제시한 유예기간 내 대체물질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연구 개발 완료 시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제시 필요

* (증거 예시) 비 PFAS고분자를 중합보조제로 활용하여 PFAS 고분자생산 가능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보고서 상의 유예기간 종료시점에

상용화가 완료되기 어렵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

⇒ 대체물질 연구개발 완료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자료, 대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비용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유예기간의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재정 정보) 대체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관련하여 장비 설비 교체 및 조업 변경 비용 등의 재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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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물질이 적합한지 여부 확인 (다른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 예외조항 확대 의견 제출 시 : 부속서 E(Annex E)의 내용을 잘 분석하여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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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측면

 (무해성 입증) 대체 불가한 PFAS의 경우, 위해성평가위원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인체 유해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증빙 자료) PFAS 물질별 급성 및 독성 유해성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독성평가 자료 및 연구결과 논문 자료

적

< 동물유해성안정성평가결과 > < 피부민감도안정성평가결과 >

PFAS에안정성평가결과(예시, 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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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측면

 (노출 안정성)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 단계별 환경 중에 배출되는 양에 대한 연구결과를 포함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

* (자료 제시 근거) EU 제한보고서에서 배출량, 제조단계와 사용 단계에서 多배출량으로 판정하는 부품별 배출량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

* (다배출 비율) 1~5의 단계로 표시되며 숫자가 높을수록 다

소비․다배출 부문

적용조건

< 부문별다소비․다배출부문 > < PFAS(예시,PTFE) 질량변화결과(230℃)>

PFAS의다소비‧다배출및질량변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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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측면

 (분해 가능한 작용기) 환경 중 잔류성을 개선한 PFAS의 개발로 제외물질로 분류가 필요할 경우 ① PFAS 

분해조건, ② 분해 매커니즘, ③ 분해산물의 정보 제출

* (증빙자료 예시) PFAS 분해를 입증할 수 있는 결과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 제출

- (분해 조건) 가수분해∙광분해∙생물대사 등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조건하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을 통해

보다 작은 분자 및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 물 및 무기염류로 분해되는 조건

- (분해 메커니즘) PFAS의 분해 과정의 도식화 및 주요 화학반응식에 대한 정보

- (분해산물) 분해 과정을 통해 발생한 분해산물(종류)을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분해산물의 환경유해성* 정보 필요

* 분해과정을 통해 발생한 분해산물이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을 발현하지 않는 추가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존재

⇒ PFAS의 분해속도를 증가시켜 잔류성을 저해한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분해산물이 인체․환경 유해성을

발현하지 않는 추가 근거를 통하여 제한조치 예외적용의 의견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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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적 측면

 (대안정보: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 부문별 사용하고 있는 PFAS의 기능성의 대안이 기술적․경제적으로

대체할 수 없을 경우, ① EU 역내 매출 및 이익 등 연간 가치와 ② 해당 산업의 기업수와 고용 수, ③

환경ㆍ인체안정성, ④ 전과정 단계별 환경 배출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 (기술 정보) 현재 개발된 PFAS의 대체물질이 부문별 사용목적의 기술적 기능을 완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자료

- (경제적 가치) EU 역내의 부문별 수요량과 생산량 정보를 활용하여 시장규모를 추정하고 제한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손실률 정보를 통해 연간가치 감소율의 정보가 필요

* (예시) 내열성, 부식성, 내화학성, 내구성 등 제품의 주요 기능에 대한 기술적 한계가 나타나는 연구결과 및 분석결과 등 과학적 증빙자료

⇒ 사회·경제성 평가위원회(SEAC)에서는 PFAS 제한조치로 인해 감소하는 시장규모와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손실 등을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 (고용 측면) PFAS 제한조치로 EU역내 부문별 산업과 연관 산업의 공급망의 고용 감소 및 산업계 정체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조정으로 수익 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PFAS 관련 반도체 업계 설명회

I. EU REACH PFAS 제한 동향 (미국 동향 일부 포함)

II.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III. 근거자료 제시 방법



4-1. 주요 산업계 의견 제출 관련 추진현황

46

Ⅱ. ECHA PFAS 의견서 제출 절차

□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현황) 의견서 제출 완료(‘23.7.17)

- (추진경과) 2회 회의(‘23.6.20, 7.5)를 통해 7개 주요 부품에 대한 의견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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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현황) 관련 업계 설명회 실시(’23.7.10)

 (향후 계획) 협회, 개별 기업, 공급망 등 안건 별 제출 효율성을 고려하여 준비 예정

□ 한국석유화학협회

 (현황) 관련 업계 설명회 실시 예정 (’23.8월 초)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현황) 일본 기업이 많아 일본 쪽으로 의견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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